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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서 부  방 법 원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4가단42519  손해 상

원       고 이○태

울 용산구 원효  195

       고  1. ○○

    안산시 단원구 천동 3안

 2. 남궁○

    후주소  남양주시 별내 앙  

 3. 이○○

    후주소  천안시 북구  16

 4. 엄○○

    울 구 구 공원 11가  

 5. 장○○

    울 구 포본동

 6. 안○○

    후주소  귀포시 남원  미 앙 225번

 7. 심○○

    부천시 원미구 동 171번  20

 8.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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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시 통미 104번

변  종 결 2016. 3. 22.

 결  고 2016. 4. 5.

주       문

1. 원고에게, 

  가. 고 엄○○는 5,980,000원  이에 여 2014. 9. 19.부  2015. 8. 5. 지는 

연 5%, 그 다 날부  같  해 9. 30. 지는 연 20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

연 15%  각 에  원 , 

  나. 고 장○○  5,990,000원  이에 여 2014. 9. 19.부  2015. 5. 13. 지는 

연 5%, 그 다 날부  같  해 9. 30. 지는 연 20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

연 15%  각 에  원 , 

  다. 고 ○○  5,990,000원  이에 여 2014. 9. 19.부  2015. 10. 18. 지

는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15%  각 에  원 ,

  각 지 라.

2. 원고  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에  나 지 청구  고 ○○, 남궁○, 이

○○, 안○○, 심○○에  청구를 각 각 다.

3. 소송 용  원고  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 사이에 생  부분   고들 , 

원고  고 ○○, 남궁○, 이○○, 안○○, 심○○ 사이에 생  부분  원고  각 부

담  다. 

4. 1항  가집행  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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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

원고에게 고 ○○는 5,980,000원, 고 남궁○  5,990,000원, 고 이○○는 

5,990,000원, 고 엄○○는 5,980,000원, 고 장○○  5,990,000원, 고 안○○는 

5,990,000원, 고 심○○는 3,810,000원, 고 ○○  5,990,000원  각  원에 

여 2014. 9. 19.부  각 소장부본 송달일 지는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

지는 연 20%  각 에  원  지 라. 

이       유

1. 사실

  가. 원고는 2014. 9. 19. .19:10경 국민 행 인 킹 사이트에 속 다가 ‘

감독원 보이스 싱지킴이’, ‘ 자 사 스’라는 안내창  보고 그 요구에 

라 원고  각종 보를 입 다. 

  나. 그러자 명불상자가 원고  폰  를 걸어 공인인증  재  차를 

진행 다고 고, 원고는 그 요구에 라 폰  꺼 었다. 

  다. 원고가 폰  꺼 었  동안 명불상자에 여 원고  공인인증 가 재

었고, 원고  국민 행 계좌에  고들  계좌  합계 63,680,000원( 고 ○○

에게 5,980,000원, 구○○에게 11,970,000원, 고 남궁○에게 5,990,000원, 고 이○

○에게 5,990,000원, 고 엄○○에게 5,980,000원, 고 장○○에게 5,990,000원, 고 

안○○에게 5,990,000원, CUIZHELO에게 5,990,000원, 고 심○○에게 3,810,000원, 

고 ○○에게 5,990,000원)이 출  이체 었다.  

[인 근거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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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○○, 남궁○, 이○○, 안○○, 심○○ : 갑 1 증 내지 8 증  각 재  

상, 변  체  취지

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 : 자 간주 

2. 원고  청구

  고들이 자  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명불상자에게 양도 고, 

명불상자는 이를 원고에  (컴퓨 에 가짜 행사이트  도 는 악 드

를 여 보를 빼낸 후  단 인출 는 법) 범죄에 이용함 써 원

고가 합계  63,680,000원 상당  손해를 입었는 , 고들이 명불상자   같  

범죄행 에 극  가담 지 않았다고 라도 어도 고들  행 에 여 

명불상자  범죄 행 를 용이 게 여 이를 조 므  명불상자  공동불법

행 자  원고가 입  손해를 상 여야 다. 

3. 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에  청구   

  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  소장 부본  송달 고 나  답변 도 출 지 않고 

변 일에 출 도 지 않았 므  민사소송법 150조에 여 원고  주장사실  

모  자  것  본다. 라  원고  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에  청구는 

이  있다. 

4. 고 ○○, 남궁○, 이○○, 안○○, 심○○에  청구

  근매체를 통 여 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자 거래에  법 효과

를 근매체  명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어 그 자 거래를 매개  이루어진 개

별 인 거래가 불법행 에 해당 다는 이  근매체를 양도  명 자에게 과실에 

 조  인  손해 상책임  지우  해 는, 근매체 양도 당시  구체 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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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에 여 근매체를 통 여 이루어지는 개별 인 거래가 불법행 에 해당 다

는 과 그 불법행 에 근매체를 이용 게 함 써 그 불법행 를 용이 게 다는 

 명 자가 견   있어 근매체  양도  불법행  인  손해 사이에 상당

인과 계가 인 어야 다( 법원 2007. 7. 13. 고 2005다21821 결 참조). 그리

고 이  같  견가능 이 있는지 여부는 근매체를 양도 게  목   경 , 그 

양도 목  실  가능 , 양도  가나 이익  존부, 양 인  신원, 근매체를 이

용  불법행  내용  그 불법행 에  근매체  여도, 근매체 이용 상황

에  양도인  인 여부 등  종합  고 여 단 여야 다( 법원 2015. 

1. 15. 고 2012다84707 결 등 참조).

  그런데  인 사실만 는 고들이 이 사건  사  범행  지른 자에게 

근매체를 양도 는 거래가 불법행 에 해당 다는 과 이 써 불법행 를 용이 게 

다는  견   있었다고 인 에 부족 고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. 

또  고들  근매체  양도  인 여 원고가 잘못  신뢰를 여 돈  이체

에 이른 것이 아니고, 고들이 양도  근매체는 원고가 이미 명불상자에게 

망당  후 재산  처분 는데 이용  단에 불과 다는 에  고들  근매체 

부행  원고 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보 도 어 다( 법원 2015. 2. 

26. 고 2013다48913 결 등 참조). 라  원고  고 ○○, 남궁○, 이○○, 안

○○, 심○○에  청구는 이  없다. 

5. 결

  원고  고 엄○○, 장○○, ○○에  청구에  청구는 이  있 므  이를 

인용 고 고 ○○, 남궁○, 이○○, 안○○, 심○○에  청구는 이  없 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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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
사 이 민


